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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 등  열람  복사  한 비실  처리 (재  

2014-2)

개  2018.12.28 재 규 1709

1  ( ) 

 규는 결  등  열람  복사   원 규 에 한 개 보 보  한 비실  처리 에 

한 사항  하는 것   한다. 

2  ( ) 

 규에  "사건 계 " 란 당사 , 변 , 3  담당 , 리 , 수행 , 리 , 참가

, 지 , 피해 , 상신청 , , , 감 , 나 공  등  나 상 지  여하

 문하고 결  등에 나타난 연 나 , 단체  말한다. 

3  (비실  상 결  등) 

결  등  열람  복사  한 원 산 보처리시스 에 등재하는 든 결  등  개 보 보  

하여 비실  처리한다. 

4  (비실  처리  ) 

① 다  각  경우  하고 결  등에 나타난 개 보 보  필 가 는 사건 계  , 

 원   비실  처리한다. 

1. 해당 사건  , 검사, 리 거나 변  변 사 또는 변리사( 무 나 특허  등  포함

한다) 

2. 가 , 지 단체, 공공  운 에 한  2 에  공공  

② 결  등에 나타난 사건 계  특 할 수 는 보  공개  경우 사건 계 나 3  개

보  해할 수 는 다  각  사항  비실  처리한다. 

1. 에 하는 것: , 아 , 닉네  등 

2. 연락처: ,  주 , 거주지 주  등 

3. 보: 계 , 신 드 , 수  등 

4. 타 사건 계 나 3  특 할 수 는 보:  동산 주 , 주민등 , 차량등 , 

등 , 사업 등   그에 하는 것 

5  (비실  처리  식) 

① 비실  처리 상  보는 원  알 벳 문  A, B, C, D, E 등  복 지 않게 변 하여 

시하는 식  비실  처리한다. 비실  처리해야 하는 보가 많  경우 AA, AB, AC, AD, AE 등  

 개 상  알 벳 문  겹쳐 사 할 수 다. 

② 결  등  당사 란에 재  사건 계   또는  한 주민등 , 주 , 거 ,  

, 주사무 · 사무 ,  주    삭 하는 식  비실  처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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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거  포함한 결  등  PDF  등  경우, ▒ 등  사 하여 가리는 등 그  한  

비실  처리한다. 

6  ( 결  등  심 별 비실  처리 식 등) 

① 1심 결  등에  미 비실  처리한 개 보는 그 특  비실  시가 항 심, 상고심 결  등에

도 그  지 도  한다. 

② 항 심, 상고심 결  등에  새 게 비실  처리해야 하는 개 보는 1심, 항 심 결  등에  

시한 알 벳 문  다  순  문  한다. 

③ 재심 결  비실  처리는 재심 상 결 가 미 비실  처리 었  경우 그 특  비실  시  그

 지하고, 그 지 않  경우 재심 상 결   비실  처리한 후 그 특  비실  시가 재심 결

에  그  지 도  한다. 

7  (주  등에 한 체  비실  처리 식) 

결  등  에 재  주  경우 다 과 같  한 식  비실  처리한다. 

1. 시· ·  다  지  지 알 벳 문  체하는 식  한다. 

2. 주 에 ‘아 트, 빌라, 다  주택, 빌 ’ 등  포함  건물  포함  경우에는 ‘아 트, 빌라, 다  주

택, 빌 ’ 시 앞 고 한  지 알 벳 문  변 하여 하고, 고 한 만 루어진 건

물  알 벳 문  변 한 에 ‘건물’ 라는  하여 한다. 

3. 주 에 동, 수가 포함  경우에는 해당 동, 수  하나  알 벳 문  체하는 식  

한다. 

〈 시〉 

* 시 (남사  리 209-1) 야 1,305㎡ ⇒ 시 F 야 1,305㎡ 

* 울  ( 동 101 우 )아 트 5동 201  ⇒ 울  K아 트 L  

* 울 강  (강  1145 곡)빌  407  ⇒ 울 강  M빌  N  

* 울산시 울주  (  천상리 진에 빌) 2동 1701  ⇒ 울산시 울주  Q건물 R  

8  (차량 ,  등에 한 체  비실  처리 식) 

① 차량 , , 계 , 신 드 , 넷 주  등  독  알 벳 문  여하는 식

 비실  처리한다. 

〈 시〉 

* 피고  경  24너1234 나타 승 차  운 하는  ⇒ 피고  H 나타 승 차  운 하는 

 

* 피고  행 계 (311-04-351101)  아 편취하고 ⇒ 피고  행 계 (M)  아 

편취하고 

② 결  등  에 재  주민등 는 삭 하는 식  비실  처리한다. 

〈 시〉 

* 공  동(820807-1143337)에게 달하여 ⇒ 공  V에게 달하여 

9  (별지에 한 비실  처리) 

결  등  별지에 재  사건 계  보도 결  등  본문과 동 하게 비실  처리한다. 다만 결  

등  한  아닐 경우에는 별지 체  삭 할 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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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는 2013년 1월 1  시행한다. 

   (2014.10.15. 1489 ) 
 규는 2015년 1월 1  시행한다. 

   (2018.12.28. 1709 ) 
 규는 2019년 1월 14  시행한다.  규 시행 에  결 에 한 비실  처리에 하여는 

 규에 한다. 


